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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1)

이병희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문제의식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고용 문제를 ILO, OECD, EU 등 국제기구들은 비공식 취업

(informal employment)1) 문제로 주목하여 왔다. OECD(2004)는 과세, 노동관련 법제도, 사회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공식 취업 문제는 특히 중간소득 국가(middle-income countries)에

서 실업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2)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비공식 취업은 비자발적 실직에 놓였을 때 소득 상실, 고용정책

접근의 제한, 노후 소득의 불안정에 직면할 위험이 높다. 경제적으로는 불공정 경쟁에 따른

공식 고용 부문의 부담 증가와 비공식 고용 부문의 비효율적인 생산의 온존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공적 부조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며, 사회적으로도 사회적 위험 증가와

사회적 이동성 제한으로 인해 사회 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1)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이 2010년에 수행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의 일부임을 밝힌다.

1) ILO의 2003년 제17차 노동통계담당자들의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공식취업은 비공식 부

문에서의 취업(employment in the informal sector)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공식부문에서도 존재한다. 비공식

취업은 ① 비공식 부문 기업의 자영업자와 고용주 ② 공식 또는 비공식 부문의 무급가족종사자 ③ 비공식 고

용 ④ 생산자 협동조합의 구성원 ⑤ 자가 소비를 위한 생산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등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비공식 고용(employees holding informal jobs)은 “법적으로든 관행상으로든 노동법, 소득과세, 사회

보장, 고용관련 보호(해고시 사전통지, 퇴직금, 유급휴가, 유급 병가 등)를 받지 못하는” 고용으로 정의된다.

자세한 내용은 ILO(2003), 성재민․이시균(2007) 참조

2) OECD(2008)는 멕시코에 이어 우리나라를 비공식 취업 비중이 높은 나라로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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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 동안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 근대적인 공공부조제도의 확립, 사회서비스의 확

대, 노인·아동 등의 범주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는 지나치게 넓다. 가입자의 기여에 의존하는 사회보험 재정 운영은 정규직 중심의 사회보험

으로 귀결되고,3)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은 절대빈곤 상태로 전락된 이후에야

기초생활보장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재정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수급자 선정을 제

한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 사회안전망의 제도적인 한계를 명료하게 보여주었다.

실직 위험은 근로취약계층에 집중되었지만, 사회안전망은 무력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재정

을 통한 한시적 일자리와 직업훈련 등이 대규모로 제공되었지만, 그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

한 논란은 계속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사회보험

료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검토하고, 대상 규모와 소요 재정 등을 감안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3) 홍경준(2010)은 기여 기반의 사회보험 원리가 고용의 안정성을 전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고위험 상태가

지속된다면 보험원리를 통해 사회적 위험을 생애주기에 걸쳐 분산시키는 기능이 작동하기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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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규모와 실태 :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1)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규모

우선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통계청) 2010년 8월 원자료를 이용하여 임금근

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살펴보자.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는 임금근로

자에게 3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월평균임금, 주당 평소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질문하고

있다.

<표 1>에서 2010년 8월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가입률 71.7%(직장 가입

65.0%), 건강보험 가입률 97.3%(직장 가입률 67.0%), 고용보험 가입률 58.6%로 나타난다. 고

용보험 가입률이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 가입률보다 낮은 것은 공무원·교원 등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어, 적용 제외 범위가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넓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건

강보험의 미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인데, 당장의 질병 위험에 대처하는 건강보험의 성격때

문에 급여의 사각지대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로 등록하여 기여를 기피하거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 사업체규모, 임금계층, 고용형태 등의 일자리 특성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률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고용보험 가입률을 중심으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25.3%만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5～9인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도 51.2%

에 불과하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67.6%인 반면, 비정규직은 40.4%

만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또한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

근로자’인 임시직․일용직의 고용보험 가입률(각각 29.2%, 7.5%)은 비정규직의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용형태보다 사업체 규모가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임금계층별로 보면, 저임금계층의 고용

보험 가입률은 32.5%에 불과하다.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저임금계층에서 고용형태별 사

회보험 가입률 격차는 크지 않다. 저임금계층에서 고용보험 가입률은 비정규직이 27.7%인

반면 정규직도 38.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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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특수직역) 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미가입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의료수
급권자

직장가
입피부
양자

공무원 
등1)

가입 미가입

임금근로자 28.3 65.0 6.7 2.7 67.0 17.3 1.1 11.9 7.5 58.6 33.9 

사업
체규
모

1-4 62.7 24.8 12.5 6.2 26.7 38.4 2.4 26.3 0.4 25.3 74.3 

5-9 40.4 49.9 9.8 3.8 52.9 26.1 1.3 15.9 0.7 51.2 48.1 

10-29 25.1 68.3 6.5 2.3 71.1 14.8 1.0 10.8 4.6 65.5 29.9 

30-99 14.4 80.7 4.9 1.1 83.1 8.7 0.6 6.4 14.0 68.2 17.8 

100-299 6.8 91.8 1.5 0.7 92.6 3.2 0.3 3.3 11.4 80.1 8.5 

300- 3.6 95.6 0.8 0.3 96.0 1.9 0.1 1.7 20.2 74.8 5.0 

임금
계층2

)

저임금 62.3 29.2 8.5 6.1 34.3 30.6 3.0 26.0 0.3 32.5 67.3 

중간임금 23.4 68.5 8.1 2.1 69.8 17.6 0.6 9.9 3.2 66.3 30.5 

고임금 4.6 92.6 2.8 0.3 93.2 4.5 0.1 2.0 21.2 70.5 8.3 

고용
형태

정규직 17.2 78.4 4.4 1.7 79.5 11.5 0.5 6.7 10.6 67.6 21.7 

    (정규 상용) 1.4 98.0 0.6 0.0 98.7 0.9 0.1 0.3 14.6 82.8 2.6 

    (정규 임시) 57.5 28.4 14.2 5.9 30.4 38.4 1.5 23.8 0.1 29.2 70.7 

    (정규 일용) 78.6 4.7 16.7 10.9 6.4 54.1 3.3 25.3 0.0 7.5 92.5 

비정규직 50.5 38.1 11.5 4.5 42.1 28.9 2.2 22.3 1.2 40.4 58.3 

  한시적 35.3 58.6 6.1 3.8 64.6 15.7 1.7 14.3 2.1 60.6 37.3 

    (기간제) 31.3 63.8 4.9 2.8 71.1 11.4 1.8 12.9 2.3 66.4 31.3 

    (계약 반복) 9.4 86.0 4.6 2.8 86.5 7.1 0.5 3.2 3.4 82.1 14.4 

    (단기 기대) 72.7 14.2 13.1 9.2 17.4 43.0 2.1 28.3 0.0 17.0 83.0 

  시간제 81.6 9.3 9.1 6.7 10.6 35.9 4.2 42.7 0.5 10.6 88.9 

  비전형 58.5 22.3 19.2 4.5 28.8 41.0 2.2 23.5 0.0 28.6 71.4 

    (파견) 27.0 67.1 6.0 3.3 72.0 13.4 2.0 9.3 0.0 71.7 28.3 

    (용역) 36.7 59.0 4.3 2.6 81.3 6.8 1.2 8.2 0.0 74.2 25.8 

    (특수형태) 64.7 0.4 34.9 3.6 0.6 63.1 1.5 31.2 0.1 2.0 97.9 

    (가정내) 85.7 7.7 6.6 3.3 6.9 33.3 2.3 54.1 0.0 8.9 91.1 

    (일일) 76.1 0.3 23.6 6.9 0.4 57.7 3.5 31.5 0.0 4.0 96.0 

<표 1>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

주 1) 공무원, 교원, 별정직 우체국 직원

   2) 임금계층은 시간임금이 중위값의 2/3 미만인 경우 ‘저임금’, 3/2 이상을 ‘고임금’, 그 중간을 

중간임금’으로 정의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2010.8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법으로 적용

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사노동자, 월 60시간미만의

단시간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은 법적으로 직장가입 피보험

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둘째, 법적인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 또는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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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요건이 엄격하여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자발적 이직시 실

업급여 수급자격을 완전히 박탈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넷째, 수급하더라도 급여수준이 낮

거나 수급기간이 짧아서 보장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4)

사각지대에 놓이는 가장 큰 원인은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사회

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강제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사각지대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가입을 중심으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의 규

모를 추정하였다. 즉, 법률상 당연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

은 임금근로자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문을 제외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적용 제외

범위가 가장 넓은 고용보험의 비적용 대상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사회보험(직장 가입 기준)에

미가입한 사각지대를 추정하였다. 2010년 8월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는 고용

보험 가입 여부 조사에서 공무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을 제외하여 조사하였다. 이들 이외

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법적으로 적용제외 대상인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가사서비스업․국제 및 외국기관 종사자, 65세 이상인 자, 주당 평소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추가로 제외하여, 고용보

험 비 적용대상을 추계하였다.

<표 2>는 임금근로자의 직장 단위 사회보험 가입수의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5) 임금근로자

17,048천명 가운데 적용제외 근로자는 2,764천명이며, 이를 제외한 임금근로자 가운데 3개 사

회보험에 모두 가입한 근로자는 9,513천명(66.6%)이며, 4,770천명(33.4%)은 하나 이상의 사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대부분(4,006천명)이 3대

사회보험 모두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6) 이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모색할 때

사회보험료 전체 부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4) 고용보험을 대상으로 사각지대의 발생 유형에 대해서는 방하남(2010) 참조

5) 산재보험은 사업주 배상 책임에 근거하여 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급여

측면에서 사각지대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6) 고용보험도 고용보험료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적용 대상자이면 피보험자격 확인과 수급자격 인정

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이병희, 2009). 그러나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미미한 실정이며, 대부분의 임금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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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가입

사각지대

적용
제외1)

2개 가입 1개 가입

모두 
미가입

소계연금, 
건강

연금, 
고용

건강, 
고용

연금 건강
고용

임금근로자 9,513 211 57 246 20 61 169 4,006 4,770 2,764 

사업체
규모

1-4 733 25 13 33 9 15 29 1,792 1,917 546 

5-9 1,380 33 7 62 7 14 40 1,140 1,303 223 

10-29 2,381 60 17 77 3 15 55 707 933 546 

30-99 2,276 42 12 57 0 15 32 262 419 789 

100-299 1,316 25 4 10 0 1 11 66 117 242 

300- 1,428 26 4 7 0 1 3 40 82 419 

임금
계층

저임금 1,232 37 24 138 5 25 62 2,194 2,484 766 

중간임금 4,944 98 24 88 15 30 97 1,674 2,024 805 

고임금 3,338 77 9 21 0 6 11 138 262 1,194 

고용
형태

정규직 7,511 157 23 89 13 36 63 2,091 2,472 1,380 

    (정규 상용) 6,764 117 15 57 4 8 12 69 281 1,228 

    (정규 임시) 733 40 8 30 9 27 44 1,782 1,940 116 

    (정규 일용) 14 1 0 2 0 1 7 241 251 35 

비정규직 2,002 54 34 157 7 25 106 1,915 2,298 1,385 

  한시적 1,773 52 29 135 3 19 52 704 995 513 

    (기간제) 1,468 43 26 123 1 16 39 375 624 402 

    (계약 반복) 243 7 1 2 0 0 5 19 34 28 

    (단기 기대) 62 2 3 10 2 3 7 310 337 82 

  시간제 132 6 7 10 3 7 24 811 867 622 

  비전형 493 3 11 96 2 5 54 802 974 822 

    (파견) 134 1 7 8 0 1 3 38 57 20 

    (용역) 352 2 4 87 0 3 7 77 181 75 

    (가정내) 1 0 0 0 0 0 11 0 11 578 

    (일일) 5 0 0 0 1 0 1 46 48 17

<표 2> 임금근로자의 직장 단위 사회보험 가입수의 분포 (단위 : 천명)

주 1) 고용보험 비적용 대상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2010.8

2)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부정적 효과 :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비공식 고용은 실직 등 노동시장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병희(2009)는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개인별로

패널화하여 임금근로자가 1년 동안 직면하는 노동시장 이행 경험을 고용보험 가입여부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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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표 3>을 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의 1년간 직장

유지율은 41.0%에 불과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76.3%에 비해 큰 폭으로 낮다. 이

들의 실직 경험률은 1년간 34.4%에 이르러, 고용보험 가입자의 12.1%에 세 배 가까운 수준

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실직 없는 직장 이동 경험률 35.3%, 자영업 경험률 7.6%를 기록하여,

노동시장 위험에 상대적으로 크게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계
고용보험

미적용 미가입 가입

전체 11,450 (100.0) 1,798 (100.0) 3,692 (100.0) 5,960 (100.0)

직장유지 7,233 (63.2) 1,171 (65.1) 1,515 (41.0) 4,547 (76.3)

실직 2,381 (20.8) 392 (21.8) 1,270 (34.4) 719 (12.1)

자발적 1,394 (12.2) 184 (10.2) 733 (19.9) 477 (8.0)

비자발적 1,021 (8.9) 195 (10.8) 609 (16.5) 217 (3.6)

직장 이동 2,380 (20.8) 343 (19.1) 1,304 (35.3) 733 (12.3)

자영업 525 (4.6) 99 (5.5) 280 (7.6) 146 (2.4)

<표 3> 고용보험 가입 여부별 임금근로자의 1년간 노동시장 이행 (단위 : 명, %)

자료 :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와「경제활동인구조사」, 2005.8～2006.8  패널자료(이병희, 

2009에서 인용)

한편 낮은 고용보험 가입률은 실업률 지표가 우리 노동시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표 4>는 임금근로자가 실직시 비경제활동상태로 이동하는 비중이 73.0%

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실직시 실업으로 응답하는

비중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거나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이직사유

별로는 자발적인 이직에 비해 비자발적인 이직 시 실업으로 이동하는 비중이 높다. 특히 고

용보험에 가입한 임금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자로 응답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7.9%에 이른다.

고용보험 미적용 고용보험 미가입 고용보험 가입 계

전체 실업 7.7 26.8 36.0 27.0 

비경활 92.3 73.2 64.0 73.0 

자발적 이직 실업 7.6 20.6 31.8 22.4 

비경활 92.4 79.4 68.2 77.6 

비자발적 이직 실업 10.4 36.9 47.9 33.7 

비경활 89.6 63.1 52.1 66.3 

<표 4> 고용보험 가입 여부․이직사유별 실직 시 경제활동상태 (단위 : %)

자료 :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와「경제활동인구조사」, 2005.8～2006.8  패널자료(이병희, 

2009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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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통해 실직기간 동안의 소득 보장과 효과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한다.

통계청은 2009년 4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로 실업급여 비수급 실직자 조사 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실직한지 1년 미만인 전직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

부 및 비수급 사유 등을 묻고 있다.

<표 5>에 따르면, 1년 미만 전직 임금근로자(조사 불응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중인 자

제외)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는 비중은 11.3%로 나타난다.7)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실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임금근로자로 근무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

사유로 인한 이직이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이 아니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직 임금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고용보험 미가입(45.0%)이다. 한편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자격이 없는 주된 이유는 이직사유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22.9%)으로 나타난다. 정당한 사

유가 없는 자발적인 이직자의 수급자격을 완전히 박탈하는 등 이직사유에 의한 수급자격요

건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비수급

수급
고용보험 미가입

피보험단위
기간 미충족

이직사유 미충족 기타 비수급 수급 종료

45.0 11.1 22.9 6.8 2.9 11.3

<표 5> 1년 미만 전직 임금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비수급 사유 (단위: %)

주: ‘전직 사업장의 근무일수 부족’을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 ‘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을 이직사유 미충족, 그 

외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거나 신청하였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를 기타 비수급으로 

분류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급여 비수급 실직자 부가조사｣, 2009. 4.

한편 취약계층일수록 실업급여를 받는 비중이 낮다. <표 6>을 보면, 전 직장에서 상용직이었

던 실직자는 37.0%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 가운데 실업급여를 수급하

는 비중은 7.2%, 2.3%에 불과하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유는 종사상 지위별로 차이가

있는데, 상용직은 이직사유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임시․일

7) 실업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수의 비중으로 정의되는 실업급여 수혜율이 2009년 42.6%라는 통계와 비교하

여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그 가장 주된 이유는 앞서의 지적처럼, 실직자 가운데 상당수가 실업이 아닌 비

경제활동상태로 이동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실직자일수록 비경제활동상태

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임금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얼마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가를 보여주

는, 대안적인 실업급여 수혜율 지표는 2007년 한국노동패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10.3%로 조사되었다(이

병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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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직은 실업급여를 못 받는 가장 큰 이유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응답

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자에게는 고용지원서비스와 고용정책이 제대로 전달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은 이중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비수급

수급고용보험 
미가입

피보험단위
기간 미충족

이직사유 
미충족

기타 비수급 수급 종료

상용직 9.0 5.7 34.2 7.6 6.6 37.0 

임시직 46.9 11.6 25.1 6.5 2.7 7.2 

일용직 61.6 13.5 14.9 6.6 1.1 2.3 

<표 6> 종사상 지위별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비 수급 사유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급여 비수급 실직자 부가조사｣, 200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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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험료 지원 방안

1) 사회보험료 지원의 필요성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비공식 고용을 공식 고용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일차적인 방

안은 사회보험 징수 당국의 적발과 제재라는 행정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8) 또한 국세

청 및 사회보험공단간 고용·소득·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해 전산화된 행정 정보를 공유

함으로써 가입누락 사업장 및 근로자를 파악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적용누락 사업장을 발굴하기 위하여 국세청, 다른 사회보험공단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신규사업자등록 사업장(격주로 입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자료(2개

월 주기로 입수), 근로소득지급조서 자료(매년 1회 입수)를 제공받아,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업장에 적용대상 근로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4대보험 연

계센타를 통해 타 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신규성립신고 자료를 매월 입수하여 비교함으

로써, 다른 사회보험에는 적용되었으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가 누락된 근로자 및 사업

장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매월 선정하여 중점 지도함으로써 사업주

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9)

한편 2011년부터 사회보험 징수업무가 통합되었다. 당초 적용과 징수를 국세청 산하 징수공

단을 신설하여 일원화하던 계획이 징수업무만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으로 변경된

것이다. 사회보험 징수업무의 통합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임금총액에

서 보수(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로 변경되고,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사

업장 가입기준이 현행 월 80시간 이상에서 고용보험과 같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완화되고,

고용․산재보험료도 사업주가 1년분을 신고․납부하던 방식을 월별 보험료를 부과․고지․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근로자의 고용상황 파악이 어려운 건설업과 벌목업에 대해서

는 기존의 1년분 개산보험료를 자진 신고․납부하는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사회보험 징

수업무의 통합은 징수업무 중복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납부 불편을 해소하고 기관별 보험료

징수에 따른 징수의 비효율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초 적용․징수통합에서

8)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기피하는 사업주를 적발하여 인정성립

조치를 실시하며, 체납보험료와 가산금․연체금․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009년 한 해 동안의 인정성립 건

수는 39,406건이다.

9) 적용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는 취업자의 상당수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잦은 직장이동을 하는 저임금․저소득계

층이다. 이들에 대한 고용 및 임금 기록은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수령자 정보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정보

를 통해 상당히 파악할 수 있지만, 아직 사회보험 공단에 제공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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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하였던 소득 파악능력 제고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그다지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적발과 제재 등 행정적인 수단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에 대한 공적 자료가 미

비한 상태에서는 징수당국의 조사인력을 대폭 늘리거나 정보 공유를 확대하더라도 가입누락

사업장 및 근로자를 발굴하는데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보험의 가입 유인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을 제안한다.10) 사회보험료는 적용대상 확대, 재정안정화 등을 추진하면서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11) 또한 근로소득세에서 면세점이 있는 것과는 달리 모든 근로자

에게 동일한 사회보험료율을 요구하는 현행 방식은 특히 저임금 고용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다. 사회보험료 부담은 비임금 노동비용을 유발하여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를 저하시

키고,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한계세율을 높여 취업의 금전적인 유인을 줄이거나 비공식 취업

으로의 유입을 촉진하여, 근로빈곤층 대부분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주요한 요인

이 되고 있다.

사업주 근로자 전체

산재보험 1.80 - 1.80 

건강보험 2.665 2.665 5.33 

국민연금 4.50 4.50 9.00 

고용보험 0.70 0.45 1.15 

임금채권보장기금 0.04 - 0.04 

노인장기요양보험 0.175 0.175 0.35 

소계 9.88 7.79 17.67 

<표 7> 100인 미만 사업체의 사회보험요율(2010년) (단위: %)

주: 산재보험요율은 전업종 평균요율, 고용보험료율은 150인 미만 사업장의 능력개발사업요율 0.1%을 적용하여 

도출한 수치

자료 : 허재준·김동헌(2010)

또한 이상은(2010)은 사회보험료 부담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탈 수급을 저해하는 요인으

10) 사회보험료 지원이 사회보험 재정 원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의 부담에만 의존하는 사보험과는 달

리 사회보험에 정부가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는 나라가 많으며,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농어업인에게는 연금

및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11) 임금총액 대비 근로소득세 및 근로자 부담의 사회보험료 비율은 1995년 4.8%에서 2006년 10.6%로 증가하여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기업이 부담하는 노동비용 가운데 근로소득세 및 기업·근로자

부담의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6.9%에서 2006년 18.1%로 증가하였다(이병희 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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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한계실효세율의 변화에 대한 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100%의 한계실효세율이 적용되어 근로인센티브

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 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할 경우의

인센티브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급자들의 근로인센티브는 개선되지만, 기초보장

탈피 시 소득이 완전히 노출될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인하여 가처분소득이 감소되

고 한계실효세율이 100% 넘게 치솟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기초수급자의 기초보

장 탈피 시 사회보험료 발생 부담에 대한 대응책이 없기 때문이다.

2)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설계시 쟁점

사회보험료 지원은 OECD 고용전략에서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고용정책 패키지 중의 하나이

며, 상당수의 OECD 회원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근로유인 제고 또는 노동수요

촉진 등의 목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

소가 주요한 정책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쟁점이 제기된다.

첫째,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을 개인으로 할 것인가, 가구 단위로 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인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구 단위의 지원정책이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유효하지만, 사회보험 징수공단에서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개인 단위의 사회보험료 감면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뿐

만 아니라 사업주의 노동비용 인하, 임금근로의 유인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지기 때문

에, 선진국에서도 개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을 감면 대상자의 선정 기

준으로 한다.12)13)

12) 근로장려세제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 유인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험 사각지

대의 해소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1년에 한 번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에 비해 사회보험료 지원

이 근로유인 효과가 크며, 가구내 2차소득자의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가구의 근로유인과 소득 지원 목적을 가진 근로장려세제와 병행하여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

험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수요 촉진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일부에서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수급자를 대

상으로 하므로 추가적인 행정관리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본인 부담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근로유인을

높이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없고, 본인 부담의 사회보험료 지원이

사회보험 가입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결국 급여액은 증가하지만,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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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원 대상에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할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임금

근로자를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영세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소

득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소득 파악 인프라 확충 후 단계적으

로 실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한 영세자영업자의 임금근로 전환을 유인하기 위해서도 임

금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저임금 근로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정

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비슷하기 때문이다.14)

넷째, 신규 채용 시에만 사회보험료를 감면할 경우 기업이 기존의 근로자를 방출하는 문제가

발생(Phelps, 2007)할 수 있으므로, 저임금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섯째,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게 혜택이 편중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보험료 수혜 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독일의 Mini-Job은 신규 노동공급 유인효과가

매우 작은 반면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감소시킴으로써 총근로시간에는 오히려 부정적

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혜원·강병구·옥우석, 2010). 벨기에의 고용보너스는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시간 근로자에게 사회보험

료 지원의 혜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일부의 제안처럼,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고용․산재보험료 감면을 우선적으로 시행

할 수 있느냐이다. 사회보험 징수공단간 정보 공유를 고려하면,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 부분

적인 감면을 시도한 정책 실험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해소에도 그다지 기여하지 못한 결과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5～7월 동안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0인 미

만 사업장이 스스로 가입신고를 하면 연체된 고용·산재보험료를 면제하는 조치를 한시적으

로 시행하였으나, 가입 실적은 미미하였다.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가 면제되더라도 보험료

율이 더 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리라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일곱째, 사회보험료 감면률이 높으면 재정적인 부담이 증가하며, 반대로 낮으면 실질적인 수

혜률이 낮아지는 상충 현상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자기 부담

과 재정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14) 일부의 제안처럼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할 경우,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이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정규

임시․일용직’이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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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외국의 사회보험료 감면은 노동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근로유인 및 소득 보조를 위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김혜원·강병구·옥우석, 2010).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감면은 비임금 노동비

용의 인하로 노동수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감면이 없더라도 유지하거나 창출했을

일자리에 대해 지원하는 사중손실(deadweight loss), 비감면 근로자를 감면 근로자로 대체

(substitution effect),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경쟁력 저하에 따라 고용이 감소하거

나 퇴출(displacement effect)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부담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더라도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부담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 대상으로 하였다.

3) 사회보험료 지원 방안

이상의 쟁점 검토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근로자를 우선

적인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의 1.3배에 미달하는 전일제 근로자이다. 이 때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경

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15)16) 10인 미만 사업장은 <표 1>에서 보듯이 사회보험 가입

률이 현저하게 낮으며, 최저임금의 1.3배는 국제비교에서 널리 사용되는 저임금선, 즉 중위임

금의 2/3에 근접한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평소 주당 근로시

간이 36시간 이상인 전일제 근로자를 우선적인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지원률은 사회보험 가입 유인과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일부를 점감 형태로 지원(graduated subsidy)하도록 설계하였다. 즉, 최저임금 수

준에서는 80%를 지원하되, 경계소득(최저임금의 1.3배) 주변에서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감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15)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은 민간부문 임금근로자의 8.4%(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9),

전체 임금근로자의 12.8%(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2009.8)에 이르고 있다.

16) 2010년 209시간 기준으로 월 임금이 86만원(최저임금액)～112만원(최저임금의 1.3배)인 근로자가 지원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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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률 %

80

0

점감률=26.7%

최저임금 최저임금*1.3 임금

<그림 1> 점감형 사회보험료 지원

이러한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상 규모와 소요 재원을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2010년 8월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

사하면서,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최저임금의 1.3배이고, 주당 36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854.6천명이며, 모든 지원대상이 신청할 경우 소요 재정액은 연간 7,492억 원으로 추정되었

다.17)

다만, 제도 도입에 따라 경제주체의 노동시장 행태가 변화할 경우 대상 규모와 소요 재원은

달라질 수 있다. 최저임금 이상인 근로자에게 한정하여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을 부여함에 따

라 법정 최저임금 준수율(compliance rate)이 높아져서 소요 재원이 증가할 수 있지만, 저임

금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한편 사회보험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탈세 유인 때문에 지원대상자 모두의 신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표 8>은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지원대상자 중 사회보험 모두

미가입자는 516천명, 일부 미가입자는 43천명, 기존 가입자는 296천명이다. 인적 특성별로는

중장년 여성과 청년,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가 주된 지원대상자이다. 고용형태로는 근로조건

이 열악한 ‘정규 임시․일용직’이 444천명으로 가장 많으며, 비정규직 289천명, 정규 상용직

120천명 순이다.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 경리, 매장 판매직,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 보건 및 사회복지직업 등이 많다.

17) 소요 재정은 직접 일자리 창출 대책의 정비를 통해 마련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로 2010년 일자리

대책예산은 9조 2,736억원이며, 이 가운데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은 3조 894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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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계 (구성비)

전부 가입 일부 미가입 전부 미가입

전체 296 43 516 855 (100.0)

성
남 63 15 205 283 (33.2)

여 233 28 311 571 (66.8)

연령계층

15-29 95 4 121 220 (25.7)

30-39 68 4 108 180 (21.1)

40-49 66 7 141 215 (25.1)

50-59 53 3 119 175 (20.5)

60- 14 24 27 65 (7.6)

학력

초졸이하 25 15 61 101 (11.8)

중졸 25 9 77 110 (12.8)

고졸 129 11 281 421 (49.3)

전문대졸 70 3 45 118 (13.8)

대졸 45 4 46 96 (11.2)

대학원 이상 3 1 6 9 (1.1)

가구주와 
관계

가구주 79 27 218 323 (37.8)

배우자 116 12 150 277 (32.5)

가구원 102 4 148 254 (29.7)

사업체 규모
1-4 125 21 314 460 (53.8)

5-9 171 22 202 395 (46.2)

고용형태

정규직 197 13 355 565 (66.1)

    (정규 상용직) 107 4 9 120 (14.1)

    (정규 임시직) 89 9 296 394 (46.2)

    (정규 일용직) 0 0 50 50 (5.9)

비정규직 99 29 161 289 (33.9)

  한시적 86 23 75 183 (21.4)

    (기간제) 71 19 28 119 (13.9)

    (계약 반복) 6 0 5 11 (1.3)

    (단기 기대) 8 3 42 53 (6.3)

  비전형 42 18 96 155 (18.1)

    (파견) 6 1 5 13 (1.5)

    (용역) 35 15 17 67 (7.8)

    (특수형태근로) 0 1 0 1 (0.1)

    (가정내) 0 0 1 1 (0.1)

    (일일) 0 1 76 77 (9.0)

<표 8>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특성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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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의 기대 효과

사회보험료 지원의 일차적인 효과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이다. 공식 고용으로의 전환은

실직과 노령에 따른 가구 빈곤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공공 부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것이

다. 또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에

기반한 활성화 정책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더라도 저임금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겠지만 공식 고용으로의 전환은 실직에 따른 빈

곤 위험을 약화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취업 및 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의 확충은 세수 기

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OECD, 2004).

사회보험료 지원은 또한 근로유인보상정책(make work pay policy)으로서 취업 유인을 제고

할 것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에 따라 임금 근로의 금전적인 유인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영세자영업자의 임금근로 전환이 증가18)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회보험료 지원은 비임금 노동비용(non-wage labor cost) 인하를 통해 노동수요를 촉

진하는 효과를 가진다.19)20) 또한 취업가능성이 낮은 취약집단으로 표적화되지 않은 법인세

지원 형태에 비해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의 사회보험료 지원이 기업의 노동수요 진작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고용증대 세액

공제는 2004년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에 비해 중소기업으로 안정하여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더라도 최저한세율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을 제외하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며, 직접

적인 인건비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안종범․이

영․우석진, 201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또한 고용에 대한 유인보다는 고용을 증가하는 기

업에 대한 사후적인 보조금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전승훈, 2010).

18) 신동균(2011)은 사회보험료 지원시 자영업자의 임금근로 전환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 사회보험료 감면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단위노동비용 감소에 따른 노동수요의 반응성에 달려있다.

OECD(2009)는 노동수요의 단기 단위노동비용 탄력성이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 위축시기에 노동비용

인하의 노동수요 진작 효과가 크고, 저임금 근로자로 표적화한 사회보험료 감면은 구조적 실업을 저하시킴

으로써 긍정적인 사회적 외부효과를 가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OECD 회원국의 평균적인 단

기 탄력성은 0.6이며, 실질임금 조정에 의한 상쇄 효과를 감안한 장기 탄력성도 0.2에 이른다. 0.6의 단기 탄

력성은 사회보험료 감면에 의한 노동비용의 1% 인하가 고용을 0.6%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20)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은 사용자가 고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해 한정되고 사회보

험료 부담에 비해 노동비용이 많기 때문에, 기업이 생산성 낮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productivity trap)하

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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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우선 사회보험 가입자 증가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증

가하게 된다. 또한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수입 증가액

은 소요 재정액을 상회한다. 지출 측면을 보면, 은퇴시점에 지출이 이루어지는 국민연금, 지

역가입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사실상 모두를 보장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지출에는 단기적으로 영향이 없을 것이다. 다만, 실직 위험이 높은 고용보험, 특히 실업급여

재정의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업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연계하여 활성

화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적인

요소로 인한 지출 증가,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지출 증가 지속, 건강보험 지출은 그다지 변화

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용률 증가로 인한 보험료 수입 증가, 노후생활보장으로 인한

공적부조 재정의 절감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21)

이상의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이 적절한 대상에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관리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시행 이전에 가입

신고를 기피한 사업주에게는 체납 보험료 및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특별조치를 병

행할 필요가 있다.

21) 사회보험료 지원이 사회보험 재정 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김혜원(2008), 이병희(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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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1차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여전히 광범하게 존재한다. 영세사업장 종사자, 저임금․비정규 근로자, 영세 자

영업자의 상당수는 실직에 따른 소득 상실, 노후 빈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실직과

빈곤 위험이 구조화되는 추세에 대응하여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는 우선적인 국가 과제

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광범하게 존재하는 주된 이유가 보험료 부담 또는 사업주

의 의무 불이행으로 가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EU는 억제(deterrence)전략과

준수 장려(enabling compliance)전략을 결합하여 비공식 취업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Williams

and Renooy, 2008). 그러나 적발과 제재, 정보 공유 등의 억제 전략에 의존한 기존의 우리

정책으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 사각지대의 고용 및 임

금에 대한 공적 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는 징수당국의 조사인력을 대폭 늘리거나 정보 공유

를 확대하더라도 가입누락 사업장 및 근로자를 발굴하는데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

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의도적인 기여

기피를 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된 상태에서 가입자의 기

여에만 의존하는 사회보험 운영방식은 취약계층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사회

보험 가입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개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주목한

기존의 연구(윤석명, 2010; 강성호, 2010)와 달리 사회보험 전체의 사각지대를 고려하여야만

미가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행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상 개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가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저임금 근로자를 우선적인 지원대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재정 부담과 사회보험 운영인프라를 고려할 필요 때문인데, 우선적인 지원대상과

지원률에 대해선 사회적인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기여 기피는 사회보험료만이 아니라

탈세 유인에 의해서도 유발된다. 이에 대한 연구는 남아있는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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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저임금 근로자(Working Poor) 

사회보험 감면제도 도입 방향

김남근 / 변호사,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I. 序 :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사회적 영향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계층은 산재․실업․질병․노후 등 사회적 위험 발생 시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

여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가구주가 실직하는 경우 다음분기에는 빈곤상태로 전락하게 되고, 비 빈곤 가구

가 실직한 경우에도 3분기 이후에는 1/3의 가구는 빈곤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

다.22) 국민연금 등 노후를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갖추지 못한 노인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은 명백한데, 노령화사회로 치달으면서 노인층 인구는 급증하고 있으나 점점 가족단위의

노인부양의식이 희박해지고 있는 사회문화현상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광범위

할 경우 광범위한 노인 빈곤층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

이렇게,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은 계층이 광범위하면 경제위기상황에서 실직이 늘어나거

나 고령화 사회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 그에 비례하여 빈곤층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한

내수경제기반의 위축, 사회적 갈등의 심화와 통합저해, 빈곤층의 지원을 위한 공공부조 재정

의 증가 등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특히,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노인,

저소득층, 실업자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복지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보편적 복지시스템이

아니라, 가입자의 기여에 의존하는 사회보험의 재정에 의존하는 복지시스템은 사회보험료 지

급의 여력이 있는 대기업 사용자나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사회보험으로 귀결되어, 영세 중소

기업 사업장 근로자나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들 계층에서는 사회보

22) 황덕순․이병희, “ 가구주의 취업 상태 변화와 빈곤 이행”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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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가입률이 낮게 되는데,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저

임금 근로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하여 광범위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된 원인에는 법제도적 측면에서 특수형태의 근로종사

자, 월 60시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등 사회보험의 적용이 배제되는

근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설계된 점에도 있다. 특히, 화물자동차․레미콘 운전기사, 골프장캐

디, 학습지교사 등 사실상 종속적 근로관계 속에 편입되어 근로를 하면서도 법률상 독립된

사업자로 취급되어 고용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문제는 이들을 근

로자로 취급하여 노동관계법의 틀 속에서 보호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장 지배적 우월관계

에 있는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영세사업자로 보아 공정거래법의 틀 속에

서 보호를 해야 하는지의 오랜 논쟁에 매몰되어 한꺼번에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사회보

장적 측면에서는 독립적으로 보아 산재보상보험법의 예처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로부터 보

호하려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법정 가입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사용

자들을 적발․제재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되어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되

지 못하므로 OECD 국가들은 이러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

보험료 감면정책을 가장 보편적인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도 대통령 산하 사회통합위원회가 근로빈곤층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사회보험료 감면제도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적극 권고23)하고 노동연구원 등에서도 구체적인 사회보험료 감면 적용

방식과 적용범위, 소요예산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예산담당

부서에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 정책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

(EITC)와 정책과 예산의 측면에서 중복이 발생한다는 반대론에 부딪혀 도입되지 못하고 있

다. 한편, 최근에는 빈곤층의 양산,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을 낳은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국가

운영시스템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서구유럽의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

는 복지국가시스템으로의 국가운영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진보적 사회복지학자들 중에서

는 안정된 고용이 보장되어 있는 근로자들에게만 혜택이 귀결될 수 있는 사회보험 시스템에

의한 고용복지전략 보다는 재정투여를 통한 기초노령연금 수혜혜택의 확대와 같은 고용여부

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복지혜택이 수여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근로빈곤층에만 수혜혜택이 귀결되는 “잔여적 복지” 방식이 될 수 있는 사회보험료 감

면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23) 사회통합위원회. 한국사회보장학회, “공정사회를 위한 근로빈곤층의 현안과 과제”,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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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서의 사회보험 감면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회보험 감면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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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유형과 원인

1.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유형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유형은 i) 법상 제외대상인 특수형태근로자, 가사노동자, 월

60시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국민연금과 건겅보험의 경우만) ii) 법

적용 대상임에도 사업주의 의무불이행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iii) 자발적 이직과 같이 수

급요건이 엄격하여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iv) 수급하더라도 급여수준이 낮거나 수급기간이

짧아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인데, 이 중 가장 큰 원인은 ii)의 법적용 대상임에도 사

업주의 의무불이행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이다.24) 고용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강제가

입 대상이기 때문에 보험료 미납에 따른 사각지대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2. 법상 제외대상

(1)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국민건강보험 제3조 제1호는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근로

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 국민연금법 제3

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장 가입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

“라고 각 근로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와 고용보험의 가입자인 근로자는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자의 개념에 포섭되지 못하는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가

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는 될 수 없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호는 산재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의하면도, 같은 법 제125조는 특수형

태의 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로

보더라도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위 산재법 제125조에 따른 산재법 시행령은 보험모집인, 골

24) 이병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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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트럭 운전기사 등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가입대

상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노동법학계와 재판실무에서 자주 법률적 쟁점

이 되어 왔으나, 판례는 이러한 특수형태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왔고

고용보험법과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사회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념을 근로기준

법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

이게 되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이나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반

드시 동일한 대상 내지 동일한 개념의 범주에 속하는 자이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근로기준

법은 종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을 입

법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근로관계에서 이탈하여 실업․질병․산재․

노후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회보장입법과 그 입법목적이 동일한 것이 아니다. 입법

기술상,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자인 근로자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입법적으로 이미 그 개념이

확립되어 있는 근로자의 개념을 차용해 온 것이지 사회보험 가입대상자의 개념을 근로기준

법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사회보장법의 독자적인 입법목적

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실업․질병․산재․노후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이러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자로 입법화할 수 있다.

이미 산재법 제125조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자

로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모집인. 레미콘 트럭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도 실업의 위험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는 불안정하여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으로부터의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단결권이나

근로조건의 보호방식을 근로자의 개념 확장을 통하여 해결한 것인지, 아니면 종속적 근로자

로 보지 않고 독립사업자로 보고 노동조합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 형태로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고용보험법의 가입대상자

로 하여 실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사회보장법적 접근의 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

(2) 월 60시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파트타임 근무 내지 단기간 근무 방식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파트타임 근무유형이

증가하는 것은 사용자의 고용유연화의 의도도 있지만, 아이를 양육하는 근로자나 대학원 등

의 학업을 하며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 등 파트타임 형식의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 계층

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러한 파트타임 근무형식의 수요가 증대하는 현상에 주

목하여 공공기관부터 오전이나 오후만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무를 확대하고 있다. 월 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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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의 단기간 근로자를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용보험법 등의 현행 법 규정

은 이러한 고용형태의 변화추세에 맞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고용형태의 변화추세를 감안하여

월60시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회보험 가입대상자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다만, 월 60시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당연히 저임금 근로자이어서 사회보험 부담

이 크게 느껴지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파트타임 근무를 사용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 중 하

나가 낮은 고용비용 때문이어서 사회보험료 부담이 클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월60

시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당연히 사회보험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사회보험료를 감면함

으로써 고용수요 촉진과 근로유인의 효과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

(3)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국민연금과 건겅보험의 경우만)

1998년의 외환위기시에는 정규직의 급격한 일자리 감소를 임시 일용직이나 자영업이 흡수

해주면서 일종의 ‘고용 완충지대’역할을 하여 고용 회복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용직

고용이 축소된 형태로 현상유지를 하는 동안, 고용시장에서 떨어져 나간 임시 일용직과 자영

업은, 향후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자기자리로 되돌아오지 못한 채 상당기

간 아예 고용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 역시 사회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는 고용의 주된 의도인 낮은 고용

비용의 유인에 반하고 근로자의 경우에도 저임금 근로자로서 사회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

이니 만큼 사회보험료 감면제도를 도입하면서 사회보험료 감면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회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3. 사업주의 의무불이행으로 미 가입 

위와 같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유형 중 가장 큰 원인은 (2)의 법적용 대상임에도 사업주의

의무불이행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이다.25) 사회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강제가입 대상

이기 때문에 보험료 미납에 따른 사각지대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사업주들이나 비정규직 내지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이 사회보험에 가

입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 사업주들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한계기업

이어서 사회보험료를 큰 비용부담으로 생각하는데다 현재의 사회보험료 체계가 소득능력에

따른 차별적인 요율적용 시스템이 아니라 획일적인 요율시스템인 점에도 기인한다.

<표3>과 같이 4대 보험과 임금채권보장기금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사업주 보험율은

1.80%, 2.665%, 4.50%, 0.70%, 0.04%, 0.175%로 총 9.88%이고,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기

25) 이병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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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근로자 전체

산재보험 1.80 - 1.80 

건강보험 2.665 2.665 5.33 

국민연금 4.50 4.50 9.00 

고용보험 0.70 0.45 1.15 

임금채권보장기금 0.04 - 0.04 

노인장기요양보험 0.175 0.175 0.35 

소계 9.88 7.79 17.67 

주: 산재보험요율은 전업종 평균요율, 고용보험료율은 150인 미만 사업장의 능력개발사업요율 0.1%을 

적용하여 도출한 수치

자료: 허재준․김동헌(2010)

<표> 100인 미만 사업체의 사회보험요율(2010년) (단위: %)

금을 부담하지 않고 고용보험요율은 0.45%만 부담하는 근로자는 총 7.79%를 부담하여 사업

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요율은 총17.67%이다. 근로소득세는 하위소득의 경우 면세

점이 있고 소득의 증가에 따라 세율이 누진되나 사회보험료는 면제점이 없고 하위소득과 상

위소득이 모두 같은 보험요율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

서구유럽 국가에서 사회보험료가 25% 이상을 상회하는 점에 비추어 총17.67%의 사회보험요

율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벨기에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소득 수준에 따라 점증구

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이 설정되어 사회보험료 감면효과26)가 있고, 스페인은 2008년 기준으

로 EUR 8,398(평균임금 36.8%) 소득이하는 사회보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독일도 Mini -Job

프로그램에 따라 EUR 400(평균임금의 10.9%)이하는 사회보험료를 면제하고 EUR 400-800(평

균임금의 21.8%) 소득구간에서는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고 있는 것처럼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

회보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제도가 없고 하위소득자에게도 획일적으로 같은 요율의 사회보험요율을 적

용하는 것이 광범위한 사업주의 사회보험 미가입을 낳고 있다.

4. 자발적 이직과 같이 수급요건이 엄격하여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가.목에서는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자발적

26) 연소득이 평균임금의 57.7%인 EUR 23,482 이하인 근로자는 고정액 EUR 1,600에 더하여 일정액을 더 감면

하고 EUR 23,482-48,000 소득구간에서 EUR 1,600을 감면, EUR 48,000 이상의 소득구간에서는 임금소득액과

이 금액사이의 차액의 6%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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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

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같은 법 시행규칙 101조 별표2.에

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로 차별대우나 성희롱 등 다양한 조건

을 나열한 뒤 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폭넓게 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당한 이직사유를 증명하는데 노사 간에 다툼의 소지가 많아 대부분의 실직자들이 고

용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27) 고용위기 대란 속에 자발적 실업은 대부분 전

직을 위한 이직이다. 따라서 자발적 실업 후에도 소정의 유예기간(예를 들어, 3개월)이 지났

음에도 이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점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고

용보험의 수급대상자를 확대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5. 수급하더라도 급여수준이 낮거나 수급기간이 짧아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3~8개월까지로 명문화하고 있으나, 한국의 노동시

장이 극도로 짧은 근속년수(4.5년)를 보이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실제로는 4개월가량에 지나

지 않는다. 2008년 현재 구직급여의 평균 급여일 수는 124일이었다.

이렇게, 고용보험의 경우 짧은 수급기간으로 인해 소득지원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개별연장급여나 훈련연장급여가 있지만 일선 고용지원센터에서 그런 판정을 내리길 꺼

려해서 훈련연장급여제도의 수혜를 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몇 십명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소득 대체율이 극히 낮음. 실직 전 임금의 40% 미만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이 10년 전 임금수준이라 할 수 있는 4만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

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의 임금 대체율이 2004년 43%에서 2006년도에는 28%까지 떨어져

실직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낮은 상태이다.

사각지대가 이렇게 많다보니, 실제로 실업자 중에서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비율은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업자 중에서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비율은 약 41%(2009.1월

현재)에 불과하여 독일의 94.9%, 프랑스의 92.1%에 비해서 매우 낮으며 영국 61.3%, 스페인

의 57%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수급기간과 소득 대체율을 높임

으로써 사실상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27) 김태현, “고용대란 시대, 고용안전망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2008.11.3. 제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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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영업자와 청년실업자

이러한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취업자의 24.5%인 556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층 중 영세자

영업자 층에서는 광범위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장기실업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청년실업자 층에서도 이러한 사업보험의 사각지대 넓게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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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1. 행정적 수단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일차적인 해소방안은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미 가입 사업주들을 적발하고 제재하는 행정적인 수단일 것이

다.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기피하는 사업

주를 적발하여 인정․성립조치를 실시하며, 체납보험료와 가산금․연체금․과태료를 부과하

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2009년 동안 적발하여 인정 성립한 건수는 39,406건이다. 이러한 적

용누락 사업장 및 근로자 적발의 유력한 방법은 국세청 및 각 사회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고용․소득․사회보험 가입여부 등에 관한 전산화된 행정정보를 공유하는 것인데, 2010년 사

회보험 징수업무가 통합되면서 이러한 적발건수를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행정적 수단을 통한 적발과 제재는 국가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와 징수당국

의 조사인력 확대비용 등으로 근원적 한계가 있고 저임금 근로자들 스스로도 사회보험료 부

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회보험 가입의지가 낮아 이러한 행정적 수단으로 사회보험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신고촉진 정책

정부는 2008.6.19.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시 9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2008

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한 특별 신고기간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와 일정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체납한 고용보험․산업재해보

상보험의 보험료와 임금채권 부담금의 징수를 면제함으로써 향후 보험료 납부 의무의 성실

한 이행을 유도하고자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

한 특별조치법안”을 입법 추진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2009.4.20.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기업의 고용조정이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

직 근로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주 등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2년간 경감함으로

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고용한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추진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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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험료 감면제도

OECD에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일반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많은 OECD 국가

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사회보험료 감면제도이다. 사

회보험료 감면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의 효과만이 아니라 비 임금 노동비용의 인하를

통하여 고용수요를 촉진하고 구조적 실업을 줄여 사회․경제 안정에도 기여한다.

사용자의 측면에서 보면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 면세점 이하의 기업

들이 대부분이어서 고용증대에 대한 인센티브로서의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보다도 사회보

험료 감면이 고용수요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크다. 근로자 측면에서도 저임금의 10-15% 이

상을 차지하는 사회보험료 지출이 경감되어 근로유인의 효과를 증대시킨다.

이렇게, 사회보험료 감면제도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만이 아니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으로 근로유인 및 고용수요 촉진의 효과도 갖기 때문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OECD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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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회보험 감면제도의 도입방식

1. 사회보험료 감면제도의 입법례

사회보험료 지원은 OECD 고용전략에서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고용정책 패키지 중의 하나이

며 상당수의 OECD 회원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 목적에 따라 영국과 독일처럼 저임금 근

로자에 대한 근로유인과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유형이 있고, 저

임금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유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프랑스와 같

은 유형도 있지만, 근로유인과 고용유인의 두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국가가 더 많다.(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1) 독일

2003년 저임금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Mini-Job 프로그램을 도

입하였다. 사회보험료가 면제되는 상한이 월 EUR 400(평균임금의 10.9%)이며, 이 소득수준에

서 월 EUR 800(평균임금의 21.8%)까지는 사회보험료 감면액이 점차 감소하여 월 EUR 800

이상의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액은 0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주당 15시간 이

하의 근로시간 제한이 폐지되고, 부업으로 이루어지는 월 EUR 400 이하 소득의 미니잡에 대

해서도 사회보험료와 조세를 면제한다.

(2) 프랑스

프랑스는 사회보험체계가 복잡하고, 사회보험료 비중이 높으며, 근로자보다 사용자의 부담이

매우 큰 특징이 있다. 저임금근로자 고용 시 사용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은 2003년 “필롱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2005년 1월 이후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26%를

감면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160%에 도달할 때까지 감면율이 점차 낮아져 최저임

금 160% 수준에서는 감면율이 0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2007년의 예산법은 종업원 1-19인

의 소기업에 대하여 최대 감면율을 28.1%로 높였다. 시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감면액을

풀타임(full-time equivalent)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유급근로시간에 대하여 재조정하고 있다.

(3) 네덜란드

연간 소득 EUR 15,921 이하의 근로자는 실업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며, 국민보험(연금보험, 부

양보험, 특별의료보험)은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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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험료 감면이 존재한다. 세액공제제도 중에서 근로공제(Work credit)는 최대 EUR 151까

지 소득의 1.758%의 공제액과 소득상한 EUR 8,587까지 소득의 12.43%에 해당하는 공제액의

합으로 구성한다.

(4) 노르웨이

소득이 NOK 39,600(평균임금의 8.9%)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 개인은 보험료를 면제받

고 있다.

(5) 오스트레일리아

임금에 부과되는 사회보험료가 없지만, 과세대상 소득에 Medicare levy(건강보험), Pension

levy(연금)를 조세로 부과한다. Medicare levy는 개인의 과세대상 소득이 AUD 17,309(평균임

금의 28.7%)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양부모 또는 편부모가족은 가족소득이 AUD 29,207을 넘

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는다. Pension levy는 연금수령연령 이하의 근로자 중 소득이 AUD

22,922(평균임금의 38.0%)가 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는다.

2. 사회보험료 감면대상의 주체

사회보험료 감면방식에 대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 이상 최저임금의 1.3배의 범위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식을 제시28)하고 있고, 민주노

총은 고용보험료와 관련하여서는 평균임금 50% 이하인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50%를 감면하는 하는 방안을 제시29)한 바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정책적 목적의 차이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근로유인 제고

와 소득지원에 초점을 두고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독일과 영국의 유형과 사용자

로 하여금 사회보험료의 감면을 통하여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고용수요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프랑스의 유형이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 혜

택을 주는 벨기에의 유형이 일반적이다. 우리의 경우도 벨기에 등 일반적인 예의 경우처럼

예산의 제약으로 도입초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중 어느 한쪽의 사회보험료만을 감면해야

한다면, 사회보험료 감면제도의 목적은 일차적으로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있

고,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지원에도 부가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때 노동연구원의 제안처럼 사

28) 이병희 전 게재서 제63쪽

29) 김태현, 전 게재서 제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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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것 보다는 독일․영국이나 민주노총의 제안처럼 근

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가입의 유도는 사회보험료 징수체계의 전산화 등으로 징수체계가 정비되고 있는 만큼 사회

보험료의 감면만이 아니라 행정제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도 일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3. 사회보험료 감면제도의 입법론

먼저, 고용보험료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고만 한다.)의 제2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의 천재지변, 화재, 폭

발, 전화(戰禍) 등의 재난 상황에서는 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개정 방식이 바람직하다. 위 보험료 징수법 제22조의 2에 조항을 신설하여 최저임금에서 최

저임금의 1.3배 사이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 또는 평균임금의 일정비율 이하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감면규정을 추가하면 될 것이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 2(보험료의 경감)에서 도서․벽지․농어촌에 거주하는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휴직자,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

유로 보험료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 법조항에서 보험료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에 위와 같은 저임금 근로자를 포함시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면 특별한

법령의 개정 없이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처분인 고시로 저임금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려져 있다.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위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

2에 호를 신설하여 위와 같은 저임금 근로자 규정을 추가하면 될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서 따로 보험료 경감 규정을 두지 않고 다만, 제91조 제1

항 제7호에서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

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예외로 하는 대신, 제91조

제2항에서 이렇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

고 있어 연금지급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0조는 법 제91조 제1항 제

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재해구조법 등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재해나 사고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는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등을

들고 있다. 국민연금 감면제도의 도입방식은 법 개정 없이 위 시행령 제60조에 제4호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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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최저임금에서 최저임금의 1.3배 범위의 임금을 받는 경우나 평균임금의 일정비율 이하

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금 보험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법 개정을

한다면 국민연금법 제91조 제1항 제8호를 신설하여 이와 같은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연금보

험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면 될 것이다. 이 경우 법 제91조 제2항의 단서를 신설하여

이렇게 연금 보험료를 감면받은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여 향후 연금수령에 불이익이 없

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사회보험료 감면제도의 시행예산30)

1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혜택을 보는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감

면제도를 설계할 경우 총 보험료 감면액은 3조 7,000억 원인데, 실제 보험료 수입 감소 액은

1조 2,000억 원 내외이다. 이 경우 추가보험료 인상으로 재정을 충당하려고 할 경우 0.5% 의

보험료 인상 필요하다. 사용자 부담분만을 감면할 경우 보험료 인상분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지출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서 지출의 증가가 없으며

고용보험의 지출의 증가가 있게 되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어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지출증가는 거의 없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상당한 지출의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그 중 일부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보지 않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공적 부조를 받았을 대상이다.

30) 이병희, 전 게재서 제57내지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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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사회보험료 감면제도와 EITC 제도의 관계31) 

1. 사회보험료 감면제도와 EITC제도의 중복 논쟁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에서 일을 하는데도 빈곤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워킹푸

어 Working Poor)에 대하여는 국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사회통합위원회에서도 워킹푸어 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제도 도입을 적극 권고하는 등

4대 보험료 감면제도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등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4대 보험

료 감면제도가 근로장려금 제도(EITC)제도와 수혜계층이 중복되어 재정이 이중적으로 소요

된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지금은 추진이 정체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두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만을 본다면 사실 EITC 제도와 4대 보험료 감면제도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EITC 제도는 가구 전체의 빈곤문제에 대한 처방이며, 저

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면제는 개별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가 유인을 강화시키는 처방이다.

두 제도 모두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증가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저소득 완

화에 기여한다. 또한 사회보험료 면제가 저임금이라도 부부의 동시 노동시장 참가를 촉진하

므로 가구 빈곤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두 제도를 병행해서 활용한다면 빈곤을 줄이면서

비공식 고용의 공식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프랑

스의 경우 두 제도를 모두 도입하고 있다.

또한, 효과 면에서도 두 제도는 차이가 있다. EITC제도는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 유인을 제

공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해소를 기대할 수는 없다. 1년에 한번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에 비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이 근로유인 효과가 크며, 가구 내 2차 소

득자의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가구의

근로유인과 소득지원 목적을 가진 EITC제도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

소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고용수요 촉진을 위해 사회보험료 감면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31)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과 활성화 전략 연구, 제7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제도의 도입의 쟁점,

제2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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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험료 감면제도와 EITC 제도의 관계에 관한 입법례32)

프랑스는 1993년부터 EITC에 해당하는 PPE와 사회보험료 감면제도를 동시에 추진하였다.

벨기에처럼 EITC 제도에서 4대 보험료 감면제도로 전환한 경우도 있다. 벨기에의 EITC에 해

당하는 CIBRAP는 배우자의 소득이나 아동수와 무관하게 자신의 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

아 개인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다르다. 그러나 2004년 실시를 앞두고 사실상 사회보혐

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고용보너스(GB)로 대체되었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너스를 증가시키고 풀타임일 때 가장 높은 액수의 보너스를 지급하여 많은 근로를 유도하

고 있다. 네덜란드처럼 EITC 제도를 4대 보험료 지원제도로 활용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독

일과 일본처럼 4대 보험료 감면제도만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위와 같이 독일은 1,2

차 하르츠 개혁을 통하여 현재는 400유로까지는 사회보험료 면제(Mini Job), 401유로부터

800유로까지는 4%에서 21% 까지 감면(Midi Job)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연소득 130만 엔

(우리의 월75만원 수준)까지 기초연금보험료 13,300엔(한화 10만원)을 면제한다.

미국의 EITC 제도33)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가 주어진다. 발생된 근로소득의 일

정 비율을 급여로 지급하므로 취업하지 않은 자는 EITC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하지 않고 공공부조급여에만 매달려 생활하려는 이른바 복지의존성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장애인, 아동, 편모 등 본인의 근로의지와 무관하게 취업할 수 없는 계층은 EITC로부

터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별도의 소득보장제도가 필요해진다.

EITC는 일정구간(점증구간)내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게 되어 수급자의 근로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다. 일을 열심히 할수록 급여를 올려주는 제도라서 인기도 좋아, 해마다 한

집 당 최대 600만원씩 지원을 한다. 그래서 한 해에 500만 명 이상이 빈곤을 벗어나게 되었

다고 한다. 개인의 근로소득을 근거로 급여가 주어지므로 근로소득이 온전히 파악되는 사회

적 기반이 전제된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EITC를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것은 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개인별 소득이 비교적 완전하게 밝혀지는 사회

적 조세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2007년 기준으로 월 20만원 수준의 소득이하의 계층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감면제도

를 두고 있으나, 이는 주당 15시간 이하의 근로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여 사실상 사회보험

료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국의 EITC 제도에 해당하는 근로세액공제

(WTC)를 주되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WTC는 근로가족세액공제(WFTC)의 일부를

대체하고 자녀가 없는 가정에도 그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자격요건은 자녀를

32) 한국노동연구원, 전 게재서 제192-196면

33) 박능후, 미국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국제노동브리프2005, 한국노동연구원 1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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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가정이나 장애 근로자로서 일주일에 적어도 16시간 이상 일하는 성인 한 명이 있는 가구

로 제한된다. 자녀가 없거나 장애가 없는 근로자의 경우는 연령 25세 이상, 30시간/주 이상

일하는 경우만 주어진다. WTC는 저소득층의 유급근로 진흥을 위해 고안된 제도다. 이를 통

해 고용이 증진되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최저임금제, 뉴딜 또는 육아보조 확장의 요인 등 다

른 제도의 기여와 비교하여 위 세액공제가 단독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

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34)

3. EITC 제도의 운영실태

한국에서는 2009년부터 국세청이 첫 급여로 59만 가구에 4500억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2010

년 두 번째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가구 평균 77만 원 정도로 월평균 6만원 좀 넘는 박한 수

준이다. 그러나 지난해보다 규모가 줄어 56만 가구에 4300억이 지원되었다. 해가 바뀌어도

최하소득계층으로 맞춘 소득기준을 그대로 묶어두니 대상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대로라

면 내년에는 대상자가 더 줄어들 터이니, EITC 제도가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35)

4. 소결론

이와 같이, EITC제도와 4대 보험료 감면제도는 전자는 저임금 근로자의 가계소득 보전과 근

로유인에 목적이 있고, 후자는 저임금근로자가 실업, 질병, 산재, 노년의 빈곤 등 사회적 위

험에 처했을 때 그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어서 제도의 취지에 차이가 있고, 입법례 적으로도 프랑스처럼 두 가지 제도를 모두 도입하

고 있는 나라가 있는 점에서 제도의 중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예산 정책적 측면에서

두 제도에 모두 예산을 투여하는 부담이 있으나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처럼 현재의 EITC 제

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 포섭되는 근로능력자 가구에 대한 근로유인 제고 및 빈곤

완화를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정하는 수준에서 예산투여를 제한하고 예산을 4대 보험감면

에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위 구인회 교수는 EITC 제도를 미국과 같이 빈곤탈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준으로 예산투여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EITC를 그와 같은

수준으로 많은 예산을 투여하여 개선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4대 보험료

34) David Piachaud, 영국의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 CTC와 WTC 국제노동브리프 2005, 한국노동연구원. 제

18,20면

35) 구인회, 희망없는 “서민희망” 예산 ,<한겨레. 2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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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에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진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EITC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으로 대체하는 것보다는 두

제도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EITC 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하에 포섭되는 근로능력자 가구에 대한 근로유인 제고 및 빈곤완화를 목적으로 활

용하는 데 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영항

을 받는 가구소득 영역을 적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며, 근로자 가구에 한정하지 않고 자영

업 가구도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비해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은 근

로자에 한정하고 가구소득과 무관하게 개별 근로자에 비해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

하다.36)

36) 이병희, 전 게재서 제55내지57면



   2011. 9. 146

V. 보편적 복지 논쟁과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 비판

1. 보편적 복지국가 논의의 쟁점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장제도에서 사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유형에 속한다. 사

회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자(기여자)들끼리 위험을 분산시켜 보험대상 위험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보험제도로서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갖게 된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수혜대상자는 전 국민이 아니라 주로 일자리에 연동된 사회보험제도의

특성상 안정된 고용에 편입된 근로자가 중심이 된다. 이러한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제도

는 사회보장제도의 두 유형인 비스마르크 방식과 비버리지 방식 중 전자의 비스마르크 방식

의 유형에 속하는데37), 이러한 비스마르크 모델은 급진적인 노동운동. 사회개혁운동을 탄압

하면서 한편으로는 근로대중을 회유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을

통하여 교육․보육․의료․노후연금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보편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

라 직장과 지역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조합을 결성하여 그 조합원간의 보험

형태로 의료․노후연금․실업 등의 사회보험을 시행하는 방식이어서 이러한 안정된 일자리

에 편입되지 못하는 여성이나 비정규직인 근로자들에게는 복지의 혜택이 귀속되기 어려워

사회복지학자들은 흔히 이러한 독일식의 복지모델을 보수주의 복지국가 모델이라고 평하고

있다.38)

이러한 보수주의 복지국가 모델은 완전고용이 실현되어 있던 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까

지는 안정되게 작동하였지만,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찾아온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용 전략이 보급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되고 노동시장이 이중화

되면서 사회보험 수혜대상자가 확대되지 못하고 사회보험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되어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보수

주의 복지국가 모델은 남성가장을 중심으로 가족단위 복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어서 광

범위한 여성근로자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제활동 방식에 조응하지 못한다고도 평가된

다.

이에 반하여, 스웨덴이나 덴마크와 같이 보편주의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북유

37) 김연명, Bismarckian Model v. Beveridgean Model, 2011.2.10.

38) 이에 반하여 Beveridgean Model,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집권한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비버리비 보고서”를

대부분 수용하여 정부의 재정으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인 무상교육. 보육. 의료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공급하는 복지시스템이다.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북유럽 복지국가 모

델은 이러한 비버리지 모델과 비스마르크를 효과적으로 결합한 시스템이라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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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의 복지국가들은 1970년 석유파동 등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복지국가전략을 구사하였는데, 이러한 사회서비스 확충 자체가 일

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여성근로자들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

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경제기반과 복지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39)

이렇게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을 지향하는 사회복지학자들은 사회보험제도로 생계부양자

의 소득 중단에 주로 대응하는 방식의 독일, 프랑스, 등의 보수주의 복지국가 모델은 유럽에

서도 이미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평가되어 영국․독일 등의 경우 국가의 사회서비스를 확대

하고 여성의 임금노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세제와 제도 사회투자국가적 복지전략을 추진하

였던 교훈을 되새겨 사회보험을 강화하는 복지강화 전략 보다는 국가가 재정을 바탕으로 가

능한 한 전 국민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복지강화 전략을 구사해야 하고 사회보험과 관련된 노후빈곤의 문제에 대하여도

기여자의 기여에 비례하여 사회보장의 수준이 결정되는 사회보험 형태의 국민연금을 더 강

화하는 전략 보다는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노인인구 전반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소득을 지

원하는 보편적 복지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평가와 문제점

한편,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유형은 1979년 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 역사적 배경이나 노태우

정부에서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배경에서 보면 권위주의정권에 대항하는 사회개혁운동 세

력을 억누르는 한편 사회양극화에 소외되는 서민대중들을 회유하기 이한 방편으로 도입된

측면이 크고, 기본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 시스템을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으로 한 점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비스마르크 유형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스마르크 유형의 전형적인 보수주의 복지국가인 독일은 1,800여개가 넘는 수많은

조합으로 구성된 사회보험방식의 복지유형이지만, 한국은 국가가 직장․지역을 넘어 전 국민

개보험 형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제도를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보편주의 복지의 요

소도 있고, 사회보험급여의 소득 대체율이 낮고 사회보험만으로는 노후빈곤이나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여 별도의 민간보험 등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미국식의 자유주의 복지모델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사회복지 학자들은 한국의 4대 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는 법적, 제도적으로는 정착되었지만 영세 자영업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비정규

노동자가 급증하는 현재의 고용구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수

39) 장지연, “보편주의 복지국가 유형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 2010.11.3. (사) 복지국가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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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민들이 사회보장의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40)

3. 잔여적 복지와 소득파악의 어려움과 관련한 비판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사회복지학자들은 사회복지의 수혜범

위를 노인․아동 등의 연령이나 장애여부 등 인구학적 조건에 의하여 선별하는 것 외에 소

득수준이나 자산조사를 통하여 빈곤층에게만 수혜범위를 제한하는 잔여주의 복지는 사회복

지 수혜대상자를 “빈곤인증”이나 “일자리인증”으로 낙인찍게 되어 차별하게 되고 중산층의

경우에는 복지수혜 혜택을 향유하지 않게 되므로 복지에서 소외되고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등의 복지국가로의 지향에 무관심 내지 반대하는 경향을 갖게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의 절반이 간이과세제도로 소득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근로

자의 경우에도 절반이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확한 소득파악이 되지 않아 소득을 기

준으로 한 복지수혜대상자를 선정하여 복지혜택을 집중하는 잔여적 복지시스템은 그 운영도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다.

4. 보편적 복지와 사회보험료 감면제도

노동복지학자들 사이에서는 사회보험료 감면제도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유력한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과 달리 위와 같이 사회복지학자들 중에는 한국

에서는 소득파악이 쉽지 않아 일정한 소득수준에 따라 4대 보험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

하기 어렵고, 그러한 4대 보험료 감면에 소요되는 재정을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등 보편적 복

지의 확대에 투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족단위의 사적 노인부양의 부담을 사회적 부

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인부양의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국민연금의 재정안정

화를 위하여 급여수준을 60%->40%식으로 낮추게 되는 경우 노인빈곤을 방지할 수 없으므로

가입자의 기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여 노인빈

곤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 재정을 일부를 이러한 기초노령연금의 확대에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사회보험료의 감면 보다는 그 재정을 기초노령연금의 확대에 투여해

야 한다는 것이다.41)

40) 김원섭,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사회보장법 개정안에 대하여” 참여복지 2월호.

41) 김연명,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의 문제점과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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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론

역사적으로 완전한 보편주의 복지를 실현한 국가는 없다. 보편주의 복지를 지향하는 스웨덴

과 같은 국가에서도 복지혜택의 대상을 보편적으로 적용하면서도 복지급여의 지급방식은 소

득에 비례하는 지급방식을 취하기도 한다.42) 영국의 반값등록금 제도도 등록금의 지원방식

에 있어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의 무상급식을 둘

러싼 보편주의 복지 논쟁과 같이 서구 유럽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수단으로 아동수당을 상류

소득층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보편주의 복지논쟁이 있기는 하였지만,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중산층까지 넓게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도 상류층까지 국가가 보유

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스웨덴이나 덴마크와 같은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를 지향점으로 하여 경제와 국가정책의

운영전략을 집중한다고 하여도 그러한 복지국가에 도달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역사적 과정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전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충분한 소득보전의 수단으로 확충하는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최저임금 1.3배 이하의 저임금 근로자나 평균임금의 50% 이하의

저임금 근로자를 사회보험 감면제도를 통하여 실업․질병․산재․노후빈곤의 사회적 위험으

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보험 감면제도는 보편주의 복지이념에서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42) 신동면, “한국 복지국가의 실태와 문제”, 2011.1.27. 민주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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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맺음말

1990년대 김영삼 정부를 기점으로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시장자율과 규제

완화, 작은 정부 등을 주창하며 큰 흐름으로 이어져 온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용원리 내지 국

가운영전략은 중산층의 몰락, 신 빈곤층의 증대,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를 드러내며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정책개입과 재정투여를 통하여 서민대중의 생

존권을 보호하고 교육․보육․의료․일자리․주거 등의 국민의 기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복지국가 운영전략에 대한 논의가 시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고용복지의 측면에서 보면 과거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받았던 정규직 근로자의 수

는 점점 줄어들고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비정규직과 고용상태에서도 최저생계비에도 미달

하는 저임금으로 사회보험 가입마저 어려운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고용안정과 소득보

전 등의 복지문제가 중요한 해결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관계의 측면을 떠나 세제 시스템 속에서 근로장려를 위한 현금급여를 지

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거나, 고령화 사회 속에서 노후빈곤에 대비하

여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노인층 전반을

대상으로 소득보전을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에 집중적인 재정투자를 해야 한다거나 고용관

계 속에서 사회보험료 감면제도를 통하여 실업․질병․산재․노후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여러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근로장려금제도와

사회보험료 감면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등은 각자 그 고유의 사회보장목적과 기능이 있으므

로 이를 중복적으로 바라보지 않거나 가급적 예산의 중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모두 강화하

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어느

제도의 강화에 좀 더 집중해야 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사회안전망 내지 사회보장의 효과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는 비 임금 고용비용을 낮

추어 고용촉진의 효과를 가져 오고 근로자에게는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 취업에로의 근로의

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사회보험료 감면제도에 정부의 사

회보장정책과 재정투여를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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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사회보험료 지원, 시급하다

권미혁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문제는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해

결해야 할 지점임. 정부도 비정규직에 대한 4대보험료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밝힌 가

운데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시의적절한 토론회

라고 생각됨.

○ 발제자들이 제시한 사회보험료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함.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이유는 1)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2)사업주

의 의무 불이행임. 실제 단순한 적발과 제제 등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고용 및 임금에 대한 공적자료는 사회보험 지원만이 아니

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함.

- 정부 입장에서는 사용자에게 지원하는 방안과 노동자에 지원하는 방안을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임. 그러나 사회보험료 지원이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할 가능성은 없는

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유급노동을 하는 여성노동자에게 매우 필요한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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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노동자 중 중위임금의 2/3미만을 저임금 계층이라고 할 때 전체 노동자 1,707만

명 중 479만 명(28.1%)이 저임금 계층이고, 그 중 정규직은 7.7%, 비정규직은 49.5%

수준. 저임금계층의 대부분이 여성이므로 이 정책의 혜택을 보는 사람 역시 대부분

여성이 될 것임.

- 적정수준의 임금과 고용안정,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는 계층인 1차 노동시장과 이 모든

수준의 이하에 있는 2차 노동시장 간에 처우와 보상의 차이가 크다는 ‘이중구조화’의

연구 결과는 공통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차 노동시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으며,

1차 노동시장 진입은 남성보다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고용보험 가입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실직 후 미취업 기간을 단축하고 재취업을 통한

일자리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지만, 200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남

성 임금노동자의 65.5%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반면 여성노동자는 49.8%만이 가입되어

미가입과 적용제외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됨. 이는 비정규직에서 여성임금

노동자비율이 높고, 소규모 사업장이 많기 때문임. 또한, 근속기간이 짧은 임시일용직,

비정규, 비공식 일자리, 소규모 사업장인 주변부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자리에 남성보다 여성 취업비율이 높아서 저임금, 실직, 근로빈곤의 악순환이 유지

되고 있음. 잦은 이동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

안정망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

- 여성노동자의 입장에서 고용보험만이 아닌 전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고려한 것은

매우 긍정적임. 고용보험에 미 가입된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경우, 고용보험만 지원될

경우, 국민연금과 직장의료보험료 납부가 재정적으로 부담되어 사회보험료 가입을 꺼

려할 수 있기 때문임. 이미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이나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자

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당장의 위험이 아닌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다른 지출항목을 줄이는 것은 손쉬운 결정이 아니기 때문임.

- 하지만, 저임금 여성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가 지원된다면, 본인이나 가구의 가처분소득

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므로 가입률이 높아질 것이고 장기적으로 여성

의 경제활동 참여 및 지속 고용, 노후안정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사회보험

료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캠페인 등을 함께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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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사회보험 제도간의 정합성은 고려되어야 함. 개인단위로 기여하고 수급대상자가

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과 달리, 세대단위로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

입자의 피부양자인 저임금 여성노동자가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더라도 가처분 소득이

큰 차이로 줄어든다면 정책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세대단위 부과방식을 개인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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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토 론 문

김성식 / 한나라당 국회의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818 발의연월일 : 2011.  8.  8.

발  의  자 : 김성식․권영진․조진래․이재선․이한성․현기환․김세연신성

범․권택기․송훈석손숙미․원희목․안홍준정진섭․김태원․임
해규손범규․정태근․원희룡 정두언 의원(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적용대상의 확대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불안층의 가입률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임. 또한 현재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가구소득 및 임금수준을 고려하지 않

고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한 사업주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고, 고용불안층 대부분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주

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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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의 130%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50%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근

로자와 이를 고용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부담보험료”라 한다)의 일부

를 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부담보험료의 100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할 것

2.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일 것

3.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최저임

금의 100분의 130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액을 산

출할 때 임금은 제1항에 해당하는 근로자 전체의 평균임금을 말한다.

지원금액 = 부담보험료 × {[(최저임금 × 1.3 - 임금) ÷ (최저임금 × 1.3 - 최저임금)] × 0.4

+ 0.1}

③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 및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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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819 발의연월일 : 2011.  8.  8.

발  의  자 : 김성식․권영진․조진래이한성․현기환․김세연신성범․권택

기․송훈석손숙미․원희목․안홍준정진섭․김태원․임해규손

범규․정태근․원희룡 정두언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가상승 등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

로자 등 고용불안층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OECD 고용전략에서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고

용정책이며, 상당수 OECD 국가에서 시행중에 있음.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

이 36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의 130%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그 근로자를 고

용한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50%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불안

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근

로자와 이를 고용한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부담보험료”라 한다)의 일부

를 그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부담보험료의 100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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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할 것

2.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일 것

3.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최저임

금의 100분의 130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사용자에 대한 지원금액을 산

출할 때 임금은 제1항에 해당하는 근로자 전체의 평균임금을 말한다.

지원금액 = 부담보험료 × {[(최저임금 × 1.3 - 임금) ÷ (최저임금 × 1.3 - 최저임금)] × 0.4

+ 0.1}

③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 및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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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816 발의연월일 : 2011.  8.  8.

발  의  자 : 김성식․권영진․조진래이한성․현기환․김세연신성범․권택

기․송훈석손숙미․원희목․안홍준정진섭․김태원․임해규손

범규․정태근․원희룡 정두언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불안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를 해소하지 아니할 경우, 무연금 또는 저연금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노인빈곤이 심

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음.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OECD 고용전략에서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고

용정책이며, 상당수 OECD 국가에서 시행중에 있음.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

이 36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의 130%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그 근로자를 고

용한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50%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

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8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3(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근

로자와 이를 고용한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부담보험료”라 한다)의

일부를 그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부담보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할 것

2.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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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최저임

금의 100분의 130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사용자에 대한 지원금액을 산

출할 때 임금은 제1항에 해당하는 근로자 전체의 평균임금을 말한다.

지원금액 = 부담보험료 × {[(최저임금 × 1.3 - 임금) ÷ (최저임금 × 1.3 - 최저임금)] × 0.4

+ 0.1}

③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 및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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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817 발의연월일 : 2011.  8.  8.

발  의  자 : 김성식․권영진․조진래이한성․현기환․김세연신성범․권택

기․송훈석손숙미․원희목․안홍준정진섭․김태원․임해규손

범규․정태근․원희룡 정두언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가상승 등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

로자 등 고용불안층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OECD 고

용전략에서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고용정책이며, 상당수 OECD 국가에서 시행중에 있음.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

이 36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의 130%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그 근로자를 고

용한 사용자가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50%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고용

불안층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17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

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전단 중 “제67조부터 제75조까지”를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부터 제75조까지”로,

“납부ㆍ징수”을 “납부ㆍ징수·지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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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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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의 130%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그 근로자를 고용

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50% 범위 안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

정(안 제22조의4)하고 있어,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

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의 130%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수는 1,265,400명(한국노동

연구원)으로 가정한다.

(2) 지원대상 모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가정하며,

이는 최대 추계치를 의미한다.

(3) 추계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이다.

3. 비용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이 36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 130%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

로자 및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고용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안 제22조의4제2항에 근거하여

지원할 경우에 발생하는 신규 재정소요액은 2012년 1,741억원 수준으로 추계되었다. 단, 동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모두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다는 가정하에 추계된, 최대 추계치의

개념이다.

2012 2013 2014 2015 2016

고용보험료 753 788 824 862 902

산재보험료 981 1,033 1,080 1,160 1,182

합 계 1,741 1,821 1,905 1,992 2,084

[표 1] 개정안에 따른 신규 재정소요액(안 제22조의4)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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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대의견

해당사항 없음.

5. 작성자

국회의원 김성식의원실 유희태(788-2395)

※ 기타 보험료 비용추계 결과

2012 2013 2014 2015 2016

건강보험료 3,147 3,292 3,443 3,601 3,767

[표 2] 개정안에 따른 신규 재정소요액(안 제67조의2제2항)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연금보험료 5,021 5,252 5,494 5,747 6,011

[표 3] 개정안에 따른 신규 재정소요액(안 제88조의3)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노인장기보험료 
지원금액

206 216 226 236 247

[표 4] 개정안에 따른 신규 재정소요액(안 제11조)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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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토론문

류만희 /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1. 9.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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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토 론 문

이미경 / 민주당 국회의원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미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1.  . .

발  의  자 : 

제안이유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경우 적용대상의 확대로 가입자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

보험 가입이 더욱 필요한 고용불안층의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실정임.

이는 현재 사회보험 제도상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가구소득 및 임금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동

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사업주에게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사업주가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여 고용불

안층 중 상당수가 사회보험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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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저임금 근로자 및 저임

금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상한으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이루고 영

세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임금 근로자

및 저임금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상한

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저임금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

결한 때에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사회보험료 지원금액의 부당 수령을 방지하고자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지원받은 금

액만큼 환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13조).

법률 제 호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임금 근로자와 이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사회보험 보험료를 지

원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여 근로

자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법」에 따른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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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제3조(사회보험료 지원대상) ① 정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근로자와 이를 고용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 보험료(이하 “사회보험료”라 한다) 중 제

4조에서 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할 것

2.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분의 130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사회보험료 지원금액)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제3조에 따른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에 한한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상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업주

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상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

을 상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및 제67조에 따라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

험료의 100분의 50을 상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장기요

양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상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조(사회보험료 지원금액의 지급) ① 정부는 제3조에 해당하는 근로자 및 사업주가 사회보

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 후 제4조에 따른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시기, 지급 방법·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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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회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신고 및 증명)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

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신고에 필요한 사

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가 제3조에 따른 사

회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신청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주가 사회보험

료를 지원 받으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 등”이라 한

다)에 제6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첨부한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 등은 사회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결

정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받은 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

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회보험료 지원금액의 환수) ① 정부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료를 반납할 자가 해당 금액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

받은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주나 그 신고를 대행한 보

험사무대행기관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

여금 그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

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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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

관에게 조사의 일시 및 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마치면 해당 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게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국고 부담)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관리·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권

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에게 위임하거나 근로복

지공단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

성한 서류를 제출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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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제정안은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로기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산재․국민연금․국민건

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5개 사회보험료의 50%를 상한으로 국가가 지원하도록(안 제4조

및 제5조)하고 있어,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

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의 130%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수는 2011년 기준

1,763,500명이라고 가정한다.

(2) 추계된 지원대상자는 모두 5개 사회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

(3) 지원대상 모두 5개 사회보험료의 지원 상한인 50%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가정

하며, 이는 최대 추계치를 의미한다.

(4) 추계기간은 2012～2016년의 5년이며,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3. 비용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 130%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

로자 및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고용․산재․국민연금․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5개

사회보험료의 50%를 상한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하여 국가가 지원할 경우에 발생하

는 신규 재정소요액은 2012년 1.9조원을 비롯하여, 매년 1.9조～1.7조원 수준으로 점차 감소

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단, 동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모두 5개 사회보험에 가입한다는 가정

하에 추계되었으며, 부과보험료 대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의 상한을 적용하여 산출된

최대 추계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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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3 2014 2015 2016 5년 합계

고용보험 1,401 1,362 1,324 1,287 1,251 6,624 

산재보험 1,837 1,785 1,735 1,687 1,640 8,684 

국민연금 9,340 9,079 8,825 8,578 8,338 44,158 

건강보험 5,853 5,689 5,530 5,375 5,225 27,673 

노인장기요양보험 383 373 362 352 342 1,813 

합 계 18,814 18,288 17,776 17,279 16,795 88,952 

[표 1] 제정안에 따른 신규 재정소요액(안 제4조 및 제5조)

(단위: 억원)

4. 부대의견

해당사항 없음.

5. 작성자

이미경 의원실 조라정 비서관 (02-788-2619, chorusia@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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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5

 토론문

이재흥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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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labor@pspd.org


